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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검색일: 2020.11.2.)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5-5  |  광주광역시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분석결과(예: 공연문화시설)

서울특별시처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5-5>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활용하여 광주광역시의 공공시설 등(예: 공연문화

시설)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도시 외곽에 

위치할수록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일정 등급 

이하의 지역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기미집

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기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시설(생활SOC, 공공임대주택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유휴 부동산

(빈집, 유휴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공간정보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관행에 따라 교통시설(도로 등) 부지를 매입하는 데 공공기여 기금의 

대부분을 소진하지 못하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우선적으로 매

입해야 할 곳(우선관리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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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언

1) 연구의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대규모 유휴 부지와 이전적지가 많다. 흔히 이러한 토지

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발적 이익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

도 한다. 이처럼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원인은 결국 공공기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생활SOC 공급 수준에 대한 지역 격차가 심화되

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현실이 되고,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기여를 둘러싼 사회여건도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

여 제도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는 공공기여의 개념과 성격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의 공공기여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결

과 공공기여로 인정되는 시설의 종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기준,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에서는 별도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시설 부담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게다가 공공기여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

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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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다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세 곳의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과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준은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할 

때 대상지의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계획 변경에 따른 순수한 토지가치 증

가분을 추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도 없었다. 또한, 공간적 범위의 제약 때문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지구

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도 미흡했다. 더 

나아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 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각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주로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를 둘러

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공공기여 총량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교통 혼잡이나 일조권･조
망권 침해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협상조정위원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공공기여계획에 대한 투명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여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기부채납의 성격에서 벗어나 계획이익 환수의 관

점에서 공공기여 제도의 체계를 재설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해소하며, 공공-민간-시민이 함께 균형적인 

입장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협력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러한 기본방향에 맞게 공공기여 제도를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운영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공기여 기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

리･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정

책 제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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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1)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제언

공공기여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적률 가치에 기초하여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해야 한다. 공공기여 총량을 산

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계획 변경으로만 

상승한 토지가치(계획이익)를 산정하고 여기에 일정 수준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계획 변경은 조례상 허용하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지

의 용적률 가치를 산정하면 계획이익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용적률 가치를 산

정하는 데에는 용적률 가치 기준표나 지가기여율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지

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공

공기여의 총량이 산정된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필수시설)의 범위를 한정

해야 한다. 필수시설은 법적 확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권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사업구역만을 위한 시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공간

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공익시설은 필수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를 포함하며, 공

공임대주택, 기숙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생활

SOC 또한 관련 조항에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시설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도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기본 원칙으로 정해두어야 하는 부분은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공공기여의 기본 취지이므로 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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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반드시 이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정산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단위

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표준비용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검증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보완

하도록 한다. 이 외에 해당 시설의 부속토지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로 부지가액을 정산하도록 한다. 만약 시설 설

치비용이나 부속토지의 가액이 공공기여 총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나머

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섯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 명목으로 현금을 납부하면, 이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권자에게 모두 귀속되는데, 이로 인해 광역(특･광역시)과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사이

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광역시에 속한 경우 현금 납

부액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 귀속분을 배정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만 배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2) 공공기여 기금에 관한 제언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해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를 설

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배분받아야 하므로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공공기여 기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용도, 관리･운용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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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공기

여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한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

담원칙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금도 재원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공공기여 기금

에 일부 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위주로 공공기여 기금

을 활용하되, 광역자치단체는 기금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기금의 전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

성 기금의 한계를 벗어나 융자성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에서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 등을 대상으

로 사업비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생활SOC와 공

공임대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리츠에 대해 출자･융자하는 사업도 추

진하여 임대 수익을 통해 기금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셋째,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기금의 관리･운용의 주무부서로 정하고, 해당 부서에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배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하도록 한

다. 물론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총괄기구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

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유휴 부동

산에 대한 공간정보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

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 가운데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곳(우선관리지역)을 찾

아낼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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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우선 본 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계획이익의 발생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이익의 발생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많았으나, 계획이익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드물었다. 더 

나아가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공공기여 제도의 성격을 규명한 연

구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이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

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이익의 개념과 발생구조에 관한 이론 

모형은 후속 연구에서 계획이익 환수(혹은 공유)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공기여 관련 기준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도로 재정립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협

상제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전협상제도를 

보다 상위법의 체계로 편입시켜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하고, 단계별 운영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의 제공방식으로 현금 납부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여 기금의 설치방안을 

마련한 것도 본 연구의 정책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따라 대규모 해제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활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2) 향후 과제

최근 들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6.)과 ｢서울권역 등 수

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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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관계기관 합동, 2020; 국토교통부, 2020b), 본 연구에

서 제안한 공공기여 제도를 이러한 대책과 연계할 경우 수도권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1)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84만호)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2)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방도시의 축소(소멸)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 대규

모의 공동주택, 자족용지(일자리), 생활SOC가 공급되면 비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가속

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도시

개발･정비사업 등 매우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

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도 역세권･이전적지의 용도

지역 간 변경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해서만 다루다보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지방도시의 축소(소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방에 대한 낙

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개

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변경과 사업 승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기여 제

도와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남양주왕숙･왕숙2(6.6만호), 하남교산(3.2만호), 인천계양(1.7만호). 고양창릉(3.8만호), 부천대장(2.0만호) 등 

3기 신도시(3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서만 17.3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20b: 19).

2) 국토교통부. 2020.8.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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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Koo Hyeongsu, Kim Sangjo, Lee Hyungchan, Kim Donggeun

Key words: Planning Gain, Public Contribution, Dedication 

The city has many large vacant and abandoned lands. When developing such 

a site, controversy over preferential treatment is sometimes raised because 

windfall profits are generated through zoning changes. The underlying reason 

for this controversy is that the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following plan 

chang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to consider how to set up a fund to effectively 

support this system.

The following limitations were drawn by reviewing the current public 

contribution system. Firs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the difference in loc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and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net increase in land value due to plan changes. Second, there is 

no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types of facilities required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nd whether they are satisfied. Third, there are difficulties in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promoting projects with high policy urgency 

due to spatial limitations. Fourth, measures for managing facilities provi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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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tributions are insufficient. Fifth, there is no universal standard to 

settle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facility and the value of the sit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in the case site.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sonable distribution standard between the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for the total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ibution plans by involving 

local residents or civic groups in the Negotiation Coordination Committee.

The policy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should be redesigned, including: i) calc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ii) setting the scope of public facilities; iii) 

determining whether the facilities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re 

satisfied; iv) settlement of facility installation costs and site value; and v) 

distribution of public facility installation costs. Second, all public contributions 

outside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should be received in cash and deposited 

in the fund, which should be used to build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or invested in REITs for the mixed-use of social infrastructures. Third, 

in order to identify areas with poor public facilities, an integrated soci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linked with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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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공원･녹지의 법적 확보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5%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 5만㎡ 이상의 정비계획: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7㎡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20% 이상 중 큰 면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24호, 일부개정 2020.5.8.) 별표2.

부표 1  |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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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전세금
(시세 8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

총자산:29,200
만원 이하

부동산:21,550
만원 이하

부동산:21,550
만원 이하

총자산:29,200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 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 
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100% 이하
100% 이하
(사회초년생: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120% 

이하

85㎡ 이하:
100% 이하

85㎡ 이하:
120% 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130% 
이하)

주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14호, 일부개정 2020.10.19.)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과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제외함.

자료: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검색일: 2020.11.2.)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참조.

부표 2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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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사례 

시설
입지

[사업부지 내부 제공] [사업부지 외부 제공]

∙ 가로변 주출입구, 생활가로 경계부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인접하여 설치 권장

* 12m이상 도로 인접 권장

∙ 사업부지와 유사여건(보행 및 차량접근성, 부지가액)
을 갖춘 대상지 제공 권장

∙ 사업부지가 위치한 자치구 범위로 한정

권장 지양

사업부지 기부채납

지양

권장

기부채납

자치구
경계

시설
위치

(건축물內)
권장 지양

[건축물내 적정 위치] [건축물내 적정 위치]

[진출입 편리]

공공
시설

타 시설 공공
시설

공공시설

공공시설

권장 지양

∙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권장
∙ 주출입구 인접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

전용 진출입구 설치 권장

  ∙ 보행접근이 용이한 층 제공 : 지하1~지상2

* 부지여건상 저층부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접근성향상을 위한 계획적 방안 제시(전용코어 등)

홀

그 외

[건축물 사용 안전성 확보] [시설인식 및 안내 제고]

∙ 보행로, 화장실 등 주요공간은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 화재, 범죄 등 재난에 안전한 공간

   [시설물 안내 및 운영, 개방시간 표시]

자료: 서울특별시. 2019. p.10.

부도 1  |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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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4: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 사례

검토항목 검토사항 반영여부

접근성 위치
∙ 가로변 주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경계부에 인접해 있는가?
∙ 시설이 개방되어 있어 주변 주민 및 보행자가 접근하기 용이한가?

편리성

접도 ∙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가?

층수 ∙ 보행접근이 용이한 층(지하1~지상2)에 위치하는가?

진출입
∙ 건축물 주출입구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진출입이 용이한가?
∙ 해당 시설의 전용출입구 및 코어가 설치되어 진출입이 용이한가? 
  (지하 진출입구의 경우 지하철 연결고려 등)

안전성 안전성
∙ 노약자, 장애우 등의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조성된 공간인가?
∙ 화재 등 발생시 대피가 원활하게 계획된 공간인가?
∙ 지하에 위치한 경우 일조채광에 무리가 없는가?

지속성 안내 ∙ 시설물을 알리는 간판 등이 조성되어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자료: 서울특별시. 2019. p.11.

부표 3  |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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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5: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비고

(G1)
정책부합 및 지역발전 
기여 여부 검토

① 도시관리정책, 상위계획 및 규정에 부합 여부

-② 도시발전 전략상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부합 여부

③ 기존시설 폐지(변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

(G2)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대편익 측면의 검토

①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최소 
1개 항목 

만족

②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에 기여

③ 균형발전 및 중심지 육성에 기여

④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등

(G3)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G3-1)

①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적정성

대상지 
선정시 

평가기준 
제외

②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건축물 용도(또는 부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④ 주변과의 조화여부 및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반영 여부

⑤ 개발계획에 공공성(공익성) 기능 시설의 포함 여부

⑥ 기타 도시관리계획 정합성에 부합 여부

개발계획(안)의 수용시 
부작용에 대한 
검토(G3-2)

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

②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G3-3)

① 공공기여 시설 등의 종류, 규모 및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

② 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에 대한 합리성

공공기여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적정성 등(G34) -

자료: 부산광역시. 2019. p.19.

부표 4  |  부산광역시의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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